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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무용지물!
‘실험결과, 단속회피‧빛 번짐 반사 기능 없어…’
- 자동차번호판 가림용(단속회피용) 스프레이로 단속 피하려다 범법자 될 수도…

 

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대상으로 ‘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’의 인식성능 방해 여부 확인을 위한 
테스트를 진행했다. (좌)자동차번호판에 스프레이 사용 후 (우)야간 테스트 인식결과 <사진제공=한국도로교통공단>

한국도로교통공단(이사장 김희중)은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, 온라인에서 
판매중인 ‘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’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
주지 않았다고 밝혔다.

해당 제품을 판매중인 업체는 ‘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
교통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’라고 광고하고 있다. 
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*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.

*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
위한 장치를 제조‧수입하거나 판매‧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
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. 조사결과 스프레이에 
반사성능이 없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됐다. 또 야간 단속여부를 확인한 결과 
무인교통단속장비 인식에 영향이 없었다.



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“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벗어날 수 없으
며,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*에 따라 1년 
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.”라고 말했다.

*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
서는 아니 되며,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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